
반행 근거 법조문

반횟수에 따른 재발 제한 기간

1차 반 2차 반
3차 이상

반
가. 발 받은 장애인 용주차

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

에게 양도하거나 여한 경

우

법 제17조

제3항 이

제8조제1항제1호

6개월 1년 2년

나.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,

나목 는 라목에 따른 보행

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

없이 장애인 용주차구역에

주차한 경우

법 제17조

제3항 이

제8조제1항제2호

경고 6개월 1년

다. 발 받은 장애인 용주차

구역 주차표지를 조ㆍ변

조한 경우

법 제17조

제3항 이

제8조제1항제3호

6개월 1년 2년

라.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

장애인 용주차구역 주차표

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

우

법 제17조

제3항 이

제8조제1항제4호

6개월 1년 2년

장애인 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 제한 기

(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련)

1. 일반기

가. 반행 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

제한 기간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그 최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나. 재발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 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는 회수

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빠른 날로 한다.

다. 반행 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은 최근 2년간 같은 반행 로 행

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용한다. 이 경우 반횟수는 같은 반행 에 하

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반행 를 발한 날을 기

으로 하여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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